
HDPE 담합사실“공식시인"
9 3년1월부터 1 0 %인상 시도 … 불황카르텔 추진도 불투명

지난 1 1월4일 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한 8개 HDPE 기업들은 HDPE 판매가격의 인상 등 독점규제 및

공동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했다.

이는 H D P E기업 담당자들이 9 2년1 2월1 4일 호남석유화학에서 영업부장 회의를 개최, 공급과잉에 따

른 과당경쟁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H D P E의 가격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9 3년1월부터 평균 1 0 %

인상키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.

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HDPE 가격인상 합의 및 시행사실을 지난 5월말 인지하고 조사한 착수한

결과 각 기업들은 위반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와같은 8개기업의 합의에 의한 HDPE 가격인상 행위

는 내수거래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, 법제1 9조제1조1항에 위반

된다고 밝혔다.

위반내용을 보면 8개기업은 각 기업들을 H D P E를 그레이드별로 AㆍBㆍC로 구분, 필름용의 경우 A

등급은 톤당 5 5만5 0 0 0원, B등급은 5 3만원, C등급은 5 1만5 0 0 0원으로 책정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법제1 9조제1조1항을 보면 사업자는 계약ㆍ약정ㆍ결의·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

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

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.

이와같이 HDPE 기업들은 현재 HDPE 를 비롯한 합성수지 가격이 신ㆍ증설에 따른 과당경쟁으로

가격이 폭락하자 가격담합이라는 미봉책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가격담합과 더불

어 제1 9조제1조의 예외조항인 불황극복을 위한 불황카르텔을 병행추진해 왔다.

그러나 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등

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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